
사회복귀시  시   수 원( 10  련)

시   수 원

1. 공통사항 가. 교통수단을 통한 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

한다.

나. 입소자ㆍ이용자의 건강ㆍ안 생활편의에 합한

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다. 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 리에 한 법률」이

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

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, 소화 비상 피에 필

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라.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

한다.

마. 당한 냉방장치ㆍ난방장치 통풍장치를 갖추어야

한다.

바. 상담실, 사무실, 식당, 조리실 화장실을 갖추어야

한다.

사.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합한 시설면 ㆍ부지면

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아. 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(입소생활시설), 제3호

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,

제5호에 따른 독자재활시설 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

자종합시설이 남ㆍ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목욕

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, 제3호에 따른 정신

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

성 는 여성만으로 운 하여야 한다.

2. 신질환 생

활시 ( 생활

시 )

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, 취

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 실과 침

실을 말하는 거실(복도ㆍ통로, 리인 침실, 사무실, 상

담실, 다락, 식당, 조리실, 화장실, 목욕실, 세탁장, 건조

장 등은 제외한다)의 면 (이하 이 표에서 "거실면 "

이라 한다)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

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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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응 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 실로 인정

한다)

3) 침실

4) 목욕실

5) 재활훈련실

6) 자원 사자 보호자 기실 는 휴게실

7) 세탁장 건조장

나. 정원: 입소정원 50명 이하

3. 신질

환 지역

사회재활

시

주 간

재 활

시 

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2) 재활훈련실의 면 은 이용

자 1명당 3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
2) 재활훈련실

3) 휴게실

4) 집단활동실

공 동

생 활

가 

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거실면 은 입소자 1명당

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
2) 응 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 실로 인정

한다)

3) 침실(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, 입소정

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)

4) 목욕실

5) 세탁장 건조장

6) 상담실 사무실(상담실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

함께 사용할 수 있다)

나. 정원: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

단

보 호

시 

가. 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거실면 은 입소자 1명당

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
2) 응 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도 응 실로 인정

한다)

3) 침실

4) 목욕실

5) 재활훈련실



6) 자원 사자 보호자 기실 는 휴게실

7) 세탁장 건조장

나. 정원: 입소정원 25명 이하

4. 신질환 직

업재활시

시설: 다음의 시설. 이 경우 2) 직업재활훈련실의 면 은

이용자 1명당 3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
2) 직업재활훈련실

3) 재활상담실, 사무실 휴게실(재활상담실, 사무실

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

4) 근로활동을 한 시설

5. 독 재활시 가. 시 : 다  시 .  경우 거실   1 당 

4.3 곱미  상 어야 한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
  2) 실(독립   아닌 개 공간도 실로 

한다)

3) 침실

  4) 실

  5)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

  6) 게실

  7) 탁   건

나. 원: 원 50  하 

6. 신질환 생

산 판매시

시 : 다  시 .  경우 2) 판매   33 곱

미  상 어야 한다.

1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

  2) 판매

  3) 상담실  사무실(상담실  사무실  같  공간  

함께 사 할 수 다)

7. 신질환

합시

시 : 다  시

  1) 강당 또는 회 실

  2) 2개 상  결합한 각각  사회복귀시  갖 어야 

하는 시

※ 비고

  1. 사회복귀시 ( 3호에 따른 신질환 지역사회재활시   공동생활가

 한다)   원 또는 원  100  10 에  

시 ㆍ 수ㆍ 청  하는 경우에는 신질환 를 가로  또는 



하게 할 수 다.

  2. 6호에 따른 신질환 생산 판매시   사 가 하거

나  하는  편함  없도록 그 규 를  지하여야 한다.


